
       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송정동 주택

재건축(해산)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

정비조례」 제15조의4제8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지급계획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 

공고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가. 지급신청 내용

          - 신 청 인: 송정동 주택재건축(해산)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현익호 

          - 보조금액: 281,336,170원

          - 지급신청금액: 281,336,170원

          - 신 청 일: 2015.12.11

        나. 지급계획

          - 승인취소 추진위원회: 송정동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

          - 지급대상: 송정동주택재건축(해산)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현익호

          - 지급금액: 281,336,170원

          - 지급방법: 신청대표자 신청계좌로 계좌이체

          - 지급일자: 공고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

        다. 공람공고

          - 공람기간: 2016. 4. 28. ~ 2016. 5. 12

          - 공람 및 공고내용: 공람공고(안) 별첨

          - 공람방법: 구보 및 게시판(구청, 송정동), 주거정비과 홈페이지 공고

붙   임  공람공고(안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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